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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k [1]이 본론 1-1) 환자의 동의능력을 설명

하는 부분에서 “‘자기제어’라고도 표현할 수 있
는 자율성”이라는 문구가 등장하는데, 여기서 

‘자기제어’란 ‘self-determination’을 의미하는 
것으로 보인다. 만약 ‘self-determination’이라

면 ‘자기제어’보다는 ‘자기결정’으로 옮기는 편이 
옳다.

동의와 관련된 소아청소년의 특수성을 논의함

에 있어서, Park [1]이 청소년 환자들 특히, 사
춘기 후반기에 도달한 청소년 환자들에게 초점

을 맞춘 것은 적절하다. 의사결정능력(compe-
tence)과 관련하여 소아청소년을 세 군(의사결

정능력이 없는 군, 의사결정능력이 발달하고 있
는 군, 의사결정능력이 이미 충분히 발달해 있는 
군)으로 나눈 후 그 분류에 따라 동의를 얻는 방
식이 서로 다름을 설명한 것이 돋보인다. 그런데 
본문 2-2)에서 Park [1]은 ‘자기 결정능력이 없
는 환자에게는 보호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자기

결정능력이 발달하고 있는 중인 환자에게는 보
호자의 승낙과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결정

능력이 이미 성숙된 환자에서는 환자 자신의 승
낙이 반드시 필요하다’고 밝히고 있어 독자들에

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. ‘Informed consent’
를 ‘정보에 근거한 승낙’이라고 옮긴 저자는 밑

줄 친 ‘승낙’과 ‘동의’를 각각 ‘consent’와 ‘as-
sent’를 지칭하는 번역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
수 있다. 그러나 국내 의료윤리학계에서 일반적

으로 ‘consent’를 ‘동의’로, ‘assent’를 ‘승낙’ 또
는 ‘부가동의’로 번역하고 있음을 알리고 싶다. 
정리하면,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소아 환자는 보
호자의 법률적 동의가 필요하지만, 의사결정능

력이 발달 중이거나 성숙된 소아ㆍ청소년 환자

는 보호자의 동의와 함께 환자 자신의 승낙이 반
드시 필요하다.

본문 3-2)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에서 비치료

적 처치에 관한 논의도 흥미롭다. Park [1]은 비
치료적 처치의 종류를 둘로 구분한 후, 치료 효
과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경우(예: 포경수술, 샴쌍

둥이 분리수술)보다 소아에 대한 의료적 처치가 
대상 소아 이외의 다른 사람의 이득을 위해 행해

지는 경우(예: 소아대상 임상연구, 가족의 골수

이식을 위해 골수를 제공하는 소아)가 한층 더 
복잡한 윤리적 문제를 내포한다고 지적한다. 소
아청소년 환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이나 손해의 
가능성을 한편에, 다른 한편에는 그 행위에 따른 
이득을 놓고서 저울질할 때 ‘의학적인 면뿐만 아
니라 모든 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’라고 밝히고 
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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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의학 외적인 면을 포함하는 모든 면에 
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방식에 대한 예시가 본문

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. 본문 2-3) 
및 결론에서 ‘의료인은 반드시 사회사업가 등 환
자의 복지에 대한 자격이 있는 전문가와 논의해

야 한다’라는 언급이 있지만, 우리나라 병원에서 
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의료선진국에 비해 별로 
활발한 것 같지 않아 보인다. 우리나라 소아청소

년과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활용되고 있

는지 궁금하고, 만약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알고 
싶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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